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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건 가단 건 명도2014 13266

원 고 회☆☆☆◇◇

피 고 ▧▧▧

변 종 결 2014. 9. 3.

판 결 고 2014. 9. 17.

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1. .

소송 용 원고가 부담한다2. .

피고는 원고 부 원 지 과 동시에 원고에게 건 층35,000,000 1▼▼▼

상가 를 인도하라223.41 .㎡

원고의 주장1.

피고는 경 원고 부 건 층 상가 이하 이 사건 건2006. 6. 1 223.41 ( ,▼▼▼ ㎡

임차한 후 계약 갱신하며 해 다가 보증 만 원 차임) 2011. 6. 23. 3,500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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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만 원 임 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 차계약 체결하 다145 ( , ) .

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 차계약 해지를 통보하 다2014. 3. 31. .

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임 차계약 간이 만료하 에도 임 차2014. 6. 22.

간이 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건 계속하여 하고 있다5 .

소의 법여부에 한 판단2.

증 재에 하면 이 청주지 법원 타 채 자 겸 소1 , 2014⁂⁂⁂ ⁍⁍⁍

자를 원고 채 자를 피고 하여 이 사건 건 에 한 강 리신청 하여, 3

이 사건 부동산에 하여 강 리 차를 개시하고 하여 이를2014. 7. 1. ‘ ⁂⁂⁂

압 한다 채 자 겸 소 자는 리인 사 에 간 하거나 부동산 익 처분.

하여 는 아니 다 채 자는 부동산 익 리인에게 지 하여야 한다 청. 3 .

주지 법원 소속 집행 리인 임명한다 는 내용 강 리개시결 이.’⁋⁋⁋

내 진 사실 인 할 있다.

살피건 강 리개시결 이 있 면 채 자는 부동산 이용 또는 리할 권능,

잃게 고 이 사건 건 하고 있는 채 자인 피고에 한 인도소송 역시, 3

리인만 할 있고 채 자 겸 소 자인 원고는 이 사건 건 에 한 인도소송

할 당사자 격 상실한다고 하여야 하므 원고가 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,

격이 없는 자가 한 것 부 법하다.

결론3.

이 사건 소는 부 법하므 각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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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사 조


